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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｢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(’17.11.27)｣ 관련 
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

 ■‘18.1.31일부터 全 금융권에 新DTI 제도가 시행됩니다.
   - 차주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선진화된 여신 관행 정착 기대

□ 금융위원회는 `18.1.23(화) 임시 제1차 금융위원회(10:00)를 개최하여

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*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

* 은행 보험 여전 상호금융 저축은행업 감독규정

* 새마을금고는 감독규정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할 예정(행자부)

□ 이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가계부채 종합대책(’17.10.24)

및 금융회사 여신심사선진화 방안(’17.11.27) 에 따른 후속조치로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➊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

있도록 DTI의 소득·부채 산정방식을 개선*

* 부채 : 모든 주담대 원리금 + 기타대출 이자 / 연간소득

소득 : 안정성․입증가능성․지속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

(2년간증빙소득확인, 인정․신고소득차감, 장래예상소득증가분반영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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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

➋ 그간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되던 조정대상지역 및 기타 

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·DTI 규제를 감독규정에 

반영하여 규제의 수용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

➌ 규제의 예측 가능성,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

금번 개정안은 ‘18.1.31일부터 시행

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.31일 新DTI 시행시, 고객들의 혼란이 

발생하지 않도록 全 금융권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을 당부


